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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구 설 치 기 *

1)소방 상물에 따라 그에 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소방 상물에 따라 간이 소화용구 능력단 는 별표2에 의한 기 이상의 것으로 한다.

3)소방 상물에 따라 수동식 소화기 각 층마다 설치하되,소방 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일경우는 20m이내, 형일경우는 30m이내가되도록

배치 할것.

4)소방 상물에 따라 자동확산 소화기 능력단 는 별표4에 의한 기 이상의 것으로 한다.

5)소방 상물에 따라 응 소화기 능력단 는 별표4에 의한 기 이상의 것으로 한다.

6)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1개의 수동식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

기는 20M, 형수동식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7)소화기는 (자동확산식 소화용구는 제외)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8)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9)자동식 소화기는 아 트의 세 별로 주방에 설치할 것.

단,아 트가 6층 이상인 건물에는 6층 이상부터 설치를 한다.(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

니한 층을 말한다.)

10)이산화탄소 는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은 제외)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는 폐된 거실 사무실로써 그 바닥면 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다만,배기를 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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